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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논논 문문문 개개개 요요요

선행되어진 회계서비스산업에서 감사수임료의 결정은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영업의 복잡성,감사위험 등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대용치로
하여 수요적 관점이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반면 공급적 관점에서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를 파악하는 연구 즉,회계법인의 특성이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다.그 이유는 어떠한 회계법인의 자료도 공시
화 되지 않아 공급적 관점에서의 대용치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감사
수임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구제금융체제에 돌입하게 되었고 기업의 투
명성을 위한 회계제도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1998년 2월 외감법
의 개정을 통하여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
출하도록 규정되었으며 공적 공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급적 관점에
서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전의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선행되어진 연
구를 확장하여 수요적 관점과 공급적 관점 즉 피감사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선행되어진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통제변수,회계법인의 특성을
독립변수,감사수임료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자료수집을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회계법인의 독립변수인 대형회계법인과의 제휴,자기
자본/타인자본,당좌비율,총 공인회계사수에서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
총 직원수에서 비공인회계사가 차지하는 비율,MS가 감사수임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어:회계감사서비스산업,감사수임료,회계법인,피감사기업,외
감법,공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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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일반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회계산업 역시 서비스 산업의 일종으로써 인적자
원의 공급요소를 투입하여 유형제품의 생산이 아닌 정보적 무형의
제품을 생산하고 회계법인은 그의 합당한 수임료를 지불 받는다.그
러나 회계서비스산업의 경우 감사서비스 또는 비감사서비스의 수용
자와 산출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이나 거래방식이 일반재화나
다른 서비스 산업의 경우와는 달리 결정된다.감사서비스는 감사의
견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표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관찰 불가능성
과 감사의견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상황이 복잡해진
다.또한 감사를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부실감사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여 선행되어진 회계서비스산업에서 수임료의 결정은
관찰 가능한 대용치(procy)를 연결시켜 결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영업의 복잡성,감사위험 등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주로 대용치로 하여 회계서비스산업의 수요적
관점이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
루었다.
1997년 하반기 우리나라는 구제금융체제에 돌입하게 되자 기업의
투명성을 위하여 감사제도의 변화가 급격히 시작되었고 회계제도



체제 개편의 하나로 회계법인이 유한책임의 공인회계사법상의 특수
법인으로 전환되었다.1997년 이전 회계법인은 무한 책임을 지는 사
원으로 구성된 합명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이 때문에 회계법인
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공시화의 의무를 갖지 않아 회계서비스산업
에서 회계법인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급적 관점에 초점
을 맞추어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
1998년 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칭함)의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1998년 3월에 종료되는 1997년도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한국공인회계사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규정되었다.개정된 외감법에 의해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가
공시됨에 따라 회계법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
서비스산업의 공급적 관점에서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파
악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2001년 개정된 외감법에 의하여 공인회
계사 10명과 자본금 5억으로 회계법인의 설립조건이 완화되었고,자
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보고서 공시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 외
감법의 변화로 인하여 회계서비스산업의 경쟁이 촉진되었으며 이로
인한 회계서비스산업과 수임료에 관한 연구는 관심에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본 논문은 이전의 연구들을 확장하여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한 수요적 관점과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회



계법인의 특성을 이용한 공급적 관점이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이전의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를 이용하여 수요
적 관점이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선행연구를 검
토한다.
둘째,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공급적 관점에서 회계법인
의 특성이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한다.
셋째,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요적 관점과 회계법인의 특
성을 나타내는 공급적 관점이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목적,
구성을 기술한다.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회계산업의 역사,감사수임료
에 대한 제도적 변화,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에 대하여 살펴본다.제
3장에서는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대용치로 하여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한 국외․내의 선행연구를 검토한다.제4장에서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모형을 설계한다.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적합한 변수를 선정하여 회계법인의 특성이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가설에 대해 실증 분석한다.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 및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제제제222장장장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회회회계계계산산산업업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개개개관관관

제제제111절절절 회회회계계계산산산업업업의의의 역역역사사사

우리나라의 회계산업은 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1930년대부터 계
리사라는 명칭으로 회계대리와 세무상담을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발생
하였다.1950년 3월 계리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1953년 12월 계리
사법시행령이 통과된 후부터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
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그러나,전란과 경제발전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그 후 10여년 동안 전문적인 감사업무는 극히 미미한 상태였
으며,대부분 기장대리 업무나 세무상담이 당시의 주요 업무였다.
본 논문은 경제적 흐름과 회계제도의 개편에 따른 회계산업의 역사
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11...111999666000년년년대대대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하의 경제성장을 함에 있어 실물경제의 발달
이 주류를 이루웠고 회계제도의 개편으로 회계산업은 변환점을 맞게
되었다.획기적인 변화점이 된 것은 모든 상장법인은 외부감사를 받
도록 제도화한 1963년 4월에 제정된 증권거래법이다. 또한 계리사의
명칭이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으로 전환되었으며
그에 따라 1966년 7월에 계리사법이 폐지되고 공인회계사법이 제정되
었다.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공인회계사
의 직무내용이 구체화되었고,또한 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3차



에 걸쳐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규정하였다.그리고,공인회계사법은
보안과 회계법인의 신설이 필요하게 되어 동일연도에 1차 개정되었으
며 이는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되었다.회계법인의 신설에 관한 주요
한 토대는 공인회계사 단체를 법적조직으로 제도화하기 위하여 회계
법인을 신설하는 것이었다.당시 회계법인의 설립조건은 회원이 공인
회계사에 한하고,사원은 5인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22...111999777000년년년대대대
1970년대 우리나라는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장법인의
증가로 인하여 자본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었다.그에 따라 1973년 증
권거래법을 개정,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증자,사채발행,기타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 대상의 범위는 확대되었다.1976년에는 등록법인까지 그 범위를
넓혀 감사대상범위는 약2배로 증가하였다.감사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증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기업회계원칙
에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뒷받침이 필요하였다.그래서 기업회계원
칙의 강제적 구속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1973년과 1976년에 공인회
계사의 자격요건강화,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정의 법령화,공인
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부여 및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감리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회계제도체계를 강화 하였다1).1970년
대 회계산업은 공인회계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 범위의 확대로 인
하여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황인태,강선민(2000)한국 공인회계사조직의 변천



333...111999888000년년년대대대
1980년대부터는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이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회계산업에서도 1980년 12월 외감법의 제정으로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700여개의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에서 일거에 2,000개 이상으로 확대되
었다.80년대 후반에는 피감사기업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 또는 자산
총액 3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
를 받도록 하여 감사대상기업은 5,000개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다.또
한 회계법인의 설립조건에도 변화가 있어 1968년 공인회계사법 1차
개정으로 사원은 5인이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회계법인은 5인이상의
사원을 포함한 14인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하도록 하였다.이는 회
계산업의 시장 확대와 자본시장의 발전으로 각종 회계제도들이 새롭
게 마련되거나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대표적인 회계제도의 변화로
는 감사인 선임제도이다.1981년까지는 감사인 선임제도가 공인회계
사회에서 피감사기업에 감사인을 배정하는 배정제를 채택하고 있었으
나 1982년부터 피감사기업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변경되었다.이를 통하여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자질 및 감사인
에 대한 감사업무량이 고려되지 않은 강제 배정방식을 지양하므로써
감사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공정경쟁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감사
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게 되었다.1980년대에는 확장된 감사 시장과
감사인의 수임제도 변화로 회계산업은 자유경쟁체제를 갖추게 되었으
며 회계법인간의 합병도 활발한 시기였다.회계법인의 대형화,전문화
는 1980년대 기업회계감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시 강화
되었다.



4...111999999000년년년대대대
1990년대 공인회계사의 조직은 회계법인2),합동회계사무소3),감사
반4)으로 구성되어 있었다.1997년도 하반기 IMF구제금융체제의 경
제적 사건으로 인하여 감사인의 조직화라는 측면에서 회계법인과 감
사반 중간단계로 존재하였던 합동회계사무소가 회계법인의 설립 규정
의 완화로 폐지되었다.또한 도산회사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실패
는 국내외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결과 대형회계법인에 흡수,
합병되었다.회계제도에서는 피감사기업의 확대5),감사수임료의 자율
화6)등 회계제도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IMF라는 경제적 사건은 회계산업의 위축을 가져오는 듯하였다.그러
나,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에 대한 자산실사,급격히 늘어난 M&A에
따른 기업가치 실사,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업무 등 이전의 행해져 왔
던 업무 외에도 M&A와 관련된 업무,기업의 컨설팅 업무 등 업무영
역이 확대되어 회계산업의 활성을 촉진시켰다.
2)1990년도 당시 회계법인은 소속공인회계사가 30인이상이어야만 설립이 가능
하였다.
3)공인회계사 10인이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회계감사를 포함한 모든 회계용역
을 공동으로 제공한다.회계법인이 상대하는 피감사기업보다 자산규모가 작은
업체를 대상으로 회계감사 및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4)감사반은 3인 이상의 개인공인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공인회계사는
별개의 사무실을 갖고 공인회계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나 외감법에 의해
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5)1998년 4월 외감법에 의하여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그 전에는 6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외부감사
를 받도록 하였다.
6)1967년 제정된 감사수임료의 규정은 감사수임료의 상한을 정하여 시행(공
인회계사법 제14조)되었으나 1999년 이 규정이 폐지되어 감사인과 피감사기
업과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는 감사수임료결정체계가 자율화 되었다.



5...현현현재재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회계산업은 정부의 경제정책추
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다시 말해서 국내의 회계산업은 외부감사
에 대한 자발적인 수요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강제적
규정에 의하여 회계산업은 발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나,IMF
이후 회계산업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계속적으
로 회계산업의 자체에서도 국제수준에 정합되는 제도와 실력을 갖추
어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2001년 개정된 회계법인의 설립조건7)
과 피감사기업의 확대8),2002년 11월에 발표된 회계제도개혁방안 등
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감감감사사사수수수임임임료료료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제제제도도도적적적 변변변화화화

이전의 감사제도에서 감사수임료는 상한을 정하여 시행되었으나
1999년 이후 이 상한 제도는 폐지되었다.본 논문에서의 목적은 피감
사기업의 특성과 회계법인의 특성이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함이다.즉 수요적 관점과 공급적 관점이 수임료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를 알아보는 것이다.그러므로,이 감사수임료의 상한 제도의
폐지에 대한 감사수임료의 변화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7)2001년 3월 개정된 회계법인의 설립조건은 공인회계사 10명과 자본금 5억으
로 변경되었다.
8)2001년 외감법에 의하여 피감사기업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



111...111999999999년년년 이이이전전전 보보보수수수규규규정정정 시시시행행행시시시
과거 우리나라 감사보수규정은 기본보수와 가산보수로 구성되어 있
었다.<표 2-1>에서 1999년 이전 감사보수체계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기본보수는 피감사기업의 직전 연도 자산총액에 비례하여 체감
적으로 증가하도록 규정하였고,가산보수는 피감사기업의 사업장 수,
상당 또는 등록 여부,초도감사 여부,외국어 보고서 작성여부,연결재
무제표 작성여부에 따른 일정 보수를 가산하도록 하였다.즉,기본보
수에 추가되는 감사업무에 대한 보상과 위험 보상적 성격으로 가산보

①기본 보수
직하급자산규모의 보수액
+[(직상급자산규모의 보수액 -직하급자산규모의 보수액)]
×[(당해자산총액 -직하급자산규모)/
(직상급자산규모 -직하급자산규모)]

②사업장수에
따른

가산 보수

본사의 사업장수:1개의 경우 (①)의 10%
2개의 경우 (①)의 15%
3개의 경우 (①)의 20%
4개의 경우 (①)의 25%

③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가산 보수

상장법인 =(①+②)의 19%
등록법인 =(①+②)의 14%

④감사인변경시
가산보수 (①+②+③)의 10%

자료:공인회계사보수규정(1997년 5월 2일 증권관리위원회 승인)

<<<표표표 222---111>>>111999999999년년년 이이이전전전 감감감사사사보보보수수수체체체계계계

수를 설정한 것이다.또한 1998년까지는 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고 증
권선물위원회가 승인한 “공인회계사보수규정”에 의해 감사보수 상한
금액을 규정하였다.감사보수 상한제도란 보수 공식에 따라 나온 감
사보수이하로는 받을 수 있어도 그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음을 뜻한



다.이러한 제한은 감사투입시간이나 피감사기업의 산업이나 영업의
특수성 등 질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적으로 자산비례로 감사
수임료를 결정하였으며 그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그그그림림림 222---111>>> 감감감사사사수수수임임임료료료와와와 피피피감감감사사사기기기업업업의의의 자자자산산산규규규모모모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999)))

감사수임료

........
..........

............

0 자산규모

<그림2-1>에서의 점들로 표시된 부분이 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에 따
른 현실적으로 회계법인이 지불 받을 수 있는 감사수임료임을 나타내
고 있다.현실적으로 감사수임료의 최대한도를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
능하였고 감사수임료의 상한이 낮거나 또는 같게 책정되어야 함은 당
연한 것이다.이러한 감사보수의 제도는 법에 의한 강제적인 규정으
로 인하여 감사수임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낮은
감사품질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셈이였다.외국의 감사수

9)김호중,이석영(1996)현행 감사보수체계의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참
고함.



임료와 비교를 한다면 미국의 경우 감사투입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
약하는 경우와 고정급으로 감사수임료를 결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
우 또한 마찬가지이다.이에 비하여 국내의 감사수임료는 외국의 감
사수임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임료를 지불받고 있어 부실감사의 유
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10).

222...111999999999년년년 이이이후후후 보보보수수수규규규정정정 폐폐폐지지지 시시시
공인회계사보수규정은 1967년 1월에 제정된 이래 14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7년 5월 최종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1999년 2월 5일 공인
회계사법 14조가 폐지됨에 따라 보수규정 또한 폐지되었다.이 제도
의 폐지에 따라 감사인과 피감사기업간의 자율적은 협의에 의한 감사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그러나,보수규정이 폐
지 된 후에도 자유화된 감사수임료 책정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는 외감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 짐으
로 회계감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장적 여건이 갖추어 지지 않
기 때문이다.회계법인의 설립조건 완화와 감사시장의 확대에 의하여
회계서비스산업은 그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의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한 회계법인들은 피감사기업
의 확보를 위하여 감사수임료에 대한 절대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덤핑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현상은 회계법인의 이

10)최관,주인기(1998)외부감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피감사회사의 특성
별 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을 위하여 회계서비스산업의 주요한 투입요소인 감사시간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므로 감사의 질적 수준을 하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근래에 감사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소송이 비번하게
발생하고 있다.회계서비스산업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
정감사수임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
어 감사수임료에 하락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제제제333절절절 공공공인인인회회회계계계사사사의의의 업업업무무무 영영영역역역

공인회계사(CertifiedPublicAccount:C.P.A)란 기업이 여러 재무적
정보 이용자들에게 공시되어지는 재무제표의 공정성에 관하여 독립적
인 입장을 표명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이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은 감사서비스로 끝나지 않고 비감사서비스 또
한 중요한 업무로 자리 잡고 있다.공인회계사의 업무는 주로 회계감
사,세무관련업무,경영자문업무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공인회계사법
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제2조(직무범위)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
리 및 그 부대업무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1...회회회계계계감감감사사사업업업무무무
회계감사업무는 피감사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



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업무
이다.한 기업의 회계정보는 생산자와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
에 정보의 과부족문제와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기적으

법정감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감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감사
-기타 특별법에 의한 회계감사

특수목적 감사
-금융기관,법원,주주 등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의한 감사
-증권거래법에 의한 회계감사
-기타 특별법에 의한 회계감사

자발적 감사 -기업 등의 필요에 의한 감사

기업진단업무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의약품도매업 등
업종별 면허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주식상장 및
코스탁 등록
관련 서비스

-사업계획 작성 및 재무분여 Projection
-기업가치평가 및 적정자본규모,공모가액 산정

회계서비스업무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주식평가
-법원 또는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한 감정 등 서비스
-건설,주택,전력사업 등의 도급을 위한 다양한 재무분석
-재무제표 기장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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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이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
계정보의 과부족과 신뢰성 문제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공인회계사만의 고유한 업무이다.<표 2-1>에서 공
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오늘날 경제규모
의 확대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복잡화되어 가
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 속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업무는 객관적



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외국투자자들의 국
내기 업 주식투자확대,소수집단소송제도의 도입,투명경영필요성의
증가에 따른 재무적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게 부각되
어져 그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2...세세세무무무관관관련련련업업업무무무
<표 2-3>에서는 공인회계사의 세무관련업무를 나타내고 있다.공인
회계사의 세무관련업무는 세무조정 및 세무대리업무로서 피감사기업
의 세금환급의 작성이나 세금계획의 수립 등 세무처리상의 문제점을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등

-법인세 신고대리 및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 신고대리

조세문제 해결

-이의신청,심사 및 심판청구 대행
-세무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조력
-세무실사에 대비한 기업의 회계처리,증빙에 대한
사전검토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세무계획 수립 -재무계획과 연계된 세무계획 수립
-특정거래,계약 등에 수반되는 세무문제 사전검토

국제조세 관련
업무

-이전가격세제,반덤핑 문제에 대한 세무자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와 관련한
세무자문
-합작투자와 기술도입과 관련한 세무자문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관련된 세무자문
-국제조세 최소한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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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세무처리상의 실수를 방지하



여 과세장국의 세무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업무라 말할
수 있다.그러나 이 업무영역은 국내의 세무사제도가 있기에 공인회
계사가 세무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마찰을 겪고 있기도 하다.

3...경경경영영영자자자문문문업업업무무무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업무는 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회계법인들이 개척해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사업영역이
다.<표 2-4>에 공인회계사의 경영자문업무를 나타내고 있다.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감사인이 경영자문업무를 병행 할 시 피감사기업의 정
보에 대하여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소의 투입으로 정보적 산출을

장․단기
경영전략수립

경영혁신과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기업의 BusinessProcessReengineering
-기업조직의 재편 및 최적화
-전사적 자원관리(ERP)자문
-새로운 투자선의 물색과 관련된 자문

정보시스템구축
등

전산용역
-전산회계처리시스템 구축
-통합정보소프트웨어 설치 및 교육 컨설팅 등

사업타당성
분석

-시장분석 및 예측
-마케팅 전략지원
-기업인수,합병대상의 선정 및 평가

기타자문업무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
-내부감사제도 입안 및 평가
-경영실적평가제도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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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으며 회계감사업무에 비해 많은 수임료를 지불 받을 수 있
다.이러한 문제로 동일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독립



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지기도 한다.국내의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업무 수준은 기업실무관리를 입안하고 자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회계산업의 경쟁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경영자문업무에 대
한 회계법인의 관심과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제제333장장장 기기기존존존문문문헌헌헌연연연구구구

선행 연구들은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대용치로 한 수요적 관점이 수
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가 주류를 이루었다.그 공통적인 형
태는 피감사기업의 재무적,영업적 특성에 대한 대용치를 사용하여
감사보수 모형을 설정하고 연구의 초점이 되는 요인을 추가하여 수임
료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본 논문에서 포함하고 있는 회
계법인의 특성이 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
으나 회계산업의 산업집중도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감사수임료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제제111절절절 국국국외외외의의의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111...111999888000년년년대대대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감사보수의 연구에 있어 대표적 역할을 한 Simunic(1980)은 감사수

임료를 종속변수로 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피감사기업의 자
산규모,감사의견,종속회사의 수,업종의 다양성,해외자산 규모,외상
매출금의 규모,재고자산의 규모 등 11가지 설명변수에 대한 회귀 분
석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11가지 설명변수 중 피감사기업의 자산 규
모가 종속변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감사시장의 경쟁 강도가 높은 것에 비하여 대기업의 감
사시장은 Big8회계법인의 독점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시행하였다.피감사기업을 대기업과 소기업으로 분류하



여 각 그룹별 Big8회계법인과 Non-Big8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 차이
를 비교하였다.연구결과 대기업과 소기업 감사시장에 대한 Big8회계
법인과 Non-Big8회계법의 감사수임료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
하지 못하였다.미국과 감사수임료체계가 비슷한 우리나라로써 자산
규모가 감사수임료에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은 주목할
만하다.
Francis(1984)는 Simunic(1980)의 연구를 호주 감사시장을 대상으로
재현하였다.Francis는 변수선정에 있어 Simunic(1980)의 모형과는 다
른 변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변수선정에 있
어 피감사기업의 사업이 속하는 산업의 수,해외자산의 규모 및 현행
감사인의 감사시간 등은 자료수집이 어려워 사용하지 않았으며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율 대신 유동자산비율을 사용하였다.연구결과
호주에서는 Big8회계법인이 Non-Big8회계법인보다 높은 감사수임료
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ancisandStokes(1986)는 Simunic(1980)와 Francis(1984)의 연구
결과가 상이한 원인을 밝혀보고자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Simunic(1980)의 표본기업이 주로 대기업이었던 반면에 Francis(1984)
의 표본기업은 중소기업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호주의 상장기업 중
최대규모의 100개사와 최소규모 1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Francis(1984)와 동일한 연구모형을 사용하여 두 기업집단에 대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연구 결과 최대기업집단에서는 회계법인의 규모
에 따른 감사수임료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최소기
업집단에서는 Big8의 감사수임료가 Non-Big8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rancisandSimon(1987)연구에서는 Simunic(1980)의 연구모형을
비교적 소규모의 피감사기업에 적용한 결과 Big8회계법인의 경우 타
회계법인에 비하여 소규모의 피감사기업의 감사수임료 수준이 상대적
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Big8회계법인이 소규모의 피감
사기업에 대한 회계서비스산업에서 차별화된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초도감사계약의 경우 계속감사에 비하여 감사수
임료가 유의적으로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감사수임료의 인하현상이
감사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Palmorse(1989)은 감사계약을 고정급 감사수임료계약과 투입시간비
례 감사수임료계약으로 2가지 형태로 나누어 감사수임료의 차이가 있
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그 결과 고정급 감사보수계약의 경우 감
사수임료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감사투입시간은 투입시간비례 감사
계약보다 작지 않았기에 고정급 감사계약이 부실감사의 직접적인 원
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또한 고정급 감사보수계약은 일반적
으로 감사초기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며,감사계약기간이 5년을 넘어
피감사기업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높을 경우 투입시간비례 감사계약
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222...111999999000년년년대대대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Macher(1992)은 미국 감사시장의 경쟁 심화가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감사환경변화에 따른 감사수임료의 변화패
턴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의 차이가 있었다.피감사기업의



총수익,피감사기업의 사업이 속한 산업수,해외자산의 비중,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의 비중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연구 결과 1977년
과 1981년 사이에 실제로 현저한 감사수임료의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감사시장의 경쟁 심화가 감사수임료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
로 판명되었다.
Beatty(1993)은 FrancisandSimon의 1887년 연구와 초도 주식공개
기업의 경우를 비교 연구한 것으로 감사의견을 제외한 피감사기업의
규모,종속회사의 수,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합계 및 감사인 규모를
설명 변수로 하였다.연구 결과 초도 주식공개기업의 감사수임료 결
정요인도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감사수임료 결정요인과 다르
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국국국내내내의의의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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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과 이석영(1996)은 1990년대 발생한 형사․민사 소송사례를
분석기술하고 감사시장의 현황파악을 통해 시장 규모를 추정하여 감
사인의 관점에서 양질의 감사서비스를 유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결여된 보상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당시 감사보수체계가 피감
사기업의 자산규모에 근거한 보수체계를 평가하고,이로 인하여 적정
이하의 감사수임료는 감사투입시간 부족으로 인한 감사범위의 제한을
초래하는 부실감사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이러한 상황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감사기업의 산업특성 등 감사수임료의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제도적 개선과 외감법 대상 이외의 공인법인에 대한
법정 감사 범위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주인기와 최관(1997)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감사수임료및 감사 투입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분석 결과 회계법인들이 실
제 투입하는 감사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자산규모,해외매출액
의 비율,상장 여부 및 산업특성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감사수임료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총자산 규모,해외배출액의 비중,상장여부,초
도감사 여부 및 연결 재무제표감사 여부 등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실제 감사계약서상의 감사계약금액을 이용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사수임료자료를 이용하여 표본기간 및 범위에 있어서 상당
히 제한점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관․주인기(1998)는 감사보수체계에서 감사인이 실제로 투입하고
있는 감사기간에 대하여 얼마나 적정하게 감사수임료를 받고 있는가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즉,감사보수 체계 하에서 감사수임료와 실제
감사기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감사수임료를 계산하여 보수체계의 적정
성을 검토하였다.분석결과 피감사기업의 분석에서는 자산규모 3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감사시간당 감사수임료가 대기업에 비하여 매
우 낮게 나타났다.산업별 분석에서는 임대업과 서비스업의 시간당
감사수임료가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건설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감사인의 투입노력에 비례하여 감사수임료가 결정
될 수 있도록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감사보수규정은 상장기업과 초도감사기업에 대해서



는 가산보수를 주고 있으나 상장기업과 초도감사기업의 감사시간당
감사수임료는 전체 평균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추가적 분석에서
국내의 감사수임료를 선진 여러 국가들과 비교하여 감사수임료 수준
의 적정성에 대한 간접적 평가를 시도하였다.결과적으로 국내의 감
사수임료는 외국의 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언급하
고 있다.
최관과 백원선(1998)은 FrancisandSimon(1987)에서 사용된 감사수
임료 모형을 이용하여 Big5제휴법인과 국내회계법인간에 감사수임료
와 감사시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그 결과 Big5제휴법인과 국내회계법인간의 별다른 감사수임료
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연구기간 중의 감사
수임료 규정이 감사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나타난 것
으로 해석하였다.

222...222000000000년년년대대대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최관과 이화진(2000)은 감사수임료 자유화 시점을 전후로 감사인의
유형간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금융업을 제외한
제조업에 속하는 전체 피감사기업들을 대상으로 1998년과 1999년에
감사인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사수임료가 자
유화 되기 이전인 1998년에는 감사유형 간에 감사수임료의 차이를 발
견할 수 없었다.그러나,감사수임료의 자유화가 된 1999년에는 Big5
제휴법인의 감사수임료가 국내회계법인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수영과 김문철(2001)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감사계약서에 기재
된 실제 감사수임료를 기초로 감사보수 결정모형을 추정하고,이 모
형을 기초로 1999년 종전의 감사보수규정이 폐지되고 감사수임료 결
정이 자율화된 이후 감사수임료의 변동 및 변동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통제변수는 피감사기업의 규모,영업의 복잡성,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비율,상장 여부,Big6의 제휴여부,피감사기
업이 속한 산업 등이었다.분석 결과 감사수임료 자율화 이후 기간뿐
만 아니라 그 이전 기간에도 Big6제휴법인의 감사수임료가 국내법인
의 감사수임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피감사기업의 자산규모,재
고자산과 매출채권 비중과 같은 피감사기업의 특성과 감사인의 평판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별로는 금융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감사수임료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서
비스업의 감사수임료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가 낮은 것
으로 관찰되었다.이 연구는 최관과 이화진(2000)의 연구에서 제외된
금융업을 포함한 피감사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모형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또한 Big6제휴법인의 감
사수임료가 국내법인의 감사수임료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는 감사품질
에 따라 감사수임료가 차등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감사수
임료자료에 의한 분석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명곤과 임진택(2005)은 최초로 감사인의 산업전문화가 감사수임료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2003년도 상장기업
과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피감사기업에 속한 산업특성을 금융업
과 보험관련서비스업처럼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 규제산업과 비규제



산업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감사인의 산업전문화가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실증분석결과,비규제산업에서 산업전문감사
인은 산업비전문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감사수임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는 자율적인 감사수임료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산업
특별성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
권수영․손성규․이영한(2005)은 우리나라 감사환경에서 감사수임료
가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고 피감사기
업의 규모,산업,감사위험 및 부가서비스에 따라 적정수준의 감사수
임료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이 논문에서는 국내의 감사수임
료의 절대금액이 낮은 수준이며 보수기준 폐지이후 감사수임료의 덤
핑현상까지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적정수준의 감사수임료를 지급
받지 못한 감사인은 적정감사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므로 감사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적정감사수
임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사시간의 적정수준과 감사시간 당 적정임
률로 구분하였다.그리고,실무에 있는 공인회계사들에게 설문지 조사
를 통하여 피감사기업에 대해 실제감사시간과 적정감사시간 및 실제
시간당 임률과 적정시간당 임률를 구하였다.연구결과 감사투입시간
은 대체로 자산규모,사업장수,해외매출비중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투입했어야 할 적정감사시간을 고려할 경우 은행/금
융업종,산업고유위험,공개여부 등이 감사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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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가가가설설설

기존의 연구들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수임료와의 관계를 피감사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연구하고 있다.그 주된 이유는 관찰 가능한
대용치를 선정하여 감사수임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함에 있어 공
적정보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한 할 수밖에 없
었다.그러나 국내의 회계체계의 변화로 인해 회계법인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사업보고서의 공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급적 관점에서의 대
용치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감사수임료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본 연구는 피감사기업의 특성과 함께 피감
사기업의 특성이 감사수임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 변수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수임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회계서비스
산업에서 회계법인이 경쟁적이지 못하면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위하여 회계법인의 설립조건 완화,감사대상의 확대 등 회
계제도의 규제 변화를 통해 회계서비스산업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자의 증가와 시장 확대를 통해 현재의 회계서비스산업은
치열한 경쟁 상태에 놓여있으며 피감사기업은 수요적 관점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월등한 능력을 지닌 회계법인을 선택
하려 한다.피감사기업의 외관적인 관점에서 월등한 회계법인 선택의



기준은 회계법인의 대형화 정도를 들 수 있으며 외국의 대형회계법인
과 제휴한 회계법인은 그의 명성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다시 말해서,대형 회계법인의 제휴를 통해
사원들에게 더 나은 경력과 연수를 제공하여 우수한 사원을 양성하고
다국적 기업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등 이다.그러므로,외국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한 국내
의 회계법인은 그들의 명성과 비례하여 감사수임료를 요구 할 것이
다.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할 수 있다.

가설1:감사수임료는 국제적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
는 회계법인이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대형 회계법인이 소형 회계법인에 비하여 감사수임료
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수임료가 높은
것은 회계법인의 명성 혹은 지급능력이 높기 때문이라 한다.다시 말
해,대형회계법인은 법적 소송에 패소 할 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지급
능력의 유지를 중시하므로 감사수임료가 높다는 이론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Dye1993).이러한 연구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회계법
인의 재무적 공시 자료를 이용한 대용치가 필요하였으나 자료수집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1997년 회계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공
시되어지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회계법인의 재무적 자료
를 대용치로 이용,앞에서 언급한 재무자본과 지급능력이 감사수임료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본 연구는



회계법인의 재무자본 및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2가지 재무변수로 타인
자본 대비 자기자본,당좌비율을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재무변수의 대용치로 사용한 타인자본 대비 자기자본에서 타인자본
은 외부에서 차입한 자본이기에 부채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타
인자본의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자기자본의 경우 배당금을 받게
된다.이는 자본의 구성비율이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에 비하여 클 경
우 재무의 건전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이와 같은 논의로 다음과 같
은 가설이 검증 될 수 있다.

가설2(a):감사수임료는 회계법인의 타인자본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또한 당좌비율은 단기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위험자산인 매출
채권을 포함하고 있으나 미래현금흐름의 크기를 측정하고 있어 회계
법인의 지급능력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이
검증 될 수 있다.

가설2(b):감사수임료는 회계법인의 당좌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아직 고찰되고 있지 않은 감사수임료에 관한 것 중 회
계법인의 소유구조가 감사수임료 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
부이다.소유지분을 갖고 있으며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공인회계사를



사원이라 한다.소수의 사원에게 소유지분이 집중되어 있는 회계법인
은 피감사기업의 감사 실패 시 법적 소송에 대한 사원 일인당 손해배
상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영업범위확장을 기피하고 기존의 피감사기업
을 유지하려는 안전한 경영전략을 택할 것이다.그러나,소유지분이
다수의 사원에게 분산되어 있는 회계법인은 감사실패에 따른 위험부
담이 낮아지므로 사원들은 피감사기업의 확보를 위하여 더 적극적으
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려는 경영전략을 펼칠 것이며 이는 회계법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원 개개인의 효익을 가져올 것이다.그러므로 소
유지분이 소수 사원에게 집중되었을 시에는 감사실패에 따른 손해배
상을 고려하여 높은 감사수임료를 요구 할 것이며 소유지분이 많은
사원에게 분산 되었을 시 감사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인당 책임액
이 적어지므로 보다 낮은 감사수임료를 요구할 것이다.이와 같이 소
유지분을 가진 사원의 분산 정도에 따라 감사수임료와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이 검증 될 수 있다.

가설3:감사수임료는 총 회계사수에서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
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회계법인의 특성상 투입요소는 주로 인적자원이다.이러한 인적자원
의 업무활동을 측정하는 요소로 감사시간을 대용치로 하여 산출 요소
인 감사수임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그러나 회계법인의 업무가 다각화되어지고 영업활동이 확
대됨에 따라 주요 업무인 회계감사업무 뿐만 아니라 비감사서비스 업



무 또한 감사수임료 결정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공인회계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 되었다 하더라도 비감사업무
수행 중 감사업무외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가 주어졌을 시
회계법인은 그에 합당한 업무 처리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자문업무에 대한 국내의 회
계법인의 수준은 미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장기비전이나 경영
전략수립은 아직 외국계 컨설팅사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회계법인의 총 직원 중 비공인회계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
을수록 감사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법인
의 능력을 뜻하며 이는 회계법인의 다양한 업무를 능숙히 처리할 수
있는 명성을 보여주게 된다.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가설이
검증 될 수 있다.

가설4:감사수임료는 총 직원수에서 비공인회계사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감사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회계법인은 여러 산업의 피감사기업을 고
객으로 맞이하고 있다.이러한 회계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산업에 속
하는 기업의 실무경험을 접하게 된다.한 회계법인이 한 산업에 속한
다수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다면 이는 그 특정한 산업에
서 다른 회계법인보다 전문화 되었을 것이다.또한 특정한 산업에서
다수의 피감사기업을 상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규모의 피감사기
업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이 또한 특정한 산업에 대



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다시 말해 회계법인이 특정업종에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얻는 학습 효과로 인하여 다른 회계
법인에 비하여 전문화 되었을 것이다.Defoundetal.(2000)에 의하면
산업전문감사인은 차별화된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대
적으로 높은 감사수임료를 청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Craswelletal.(1995)는 호주 감사시장에서는 Big6산업전문감사인은
산업비전문감사인에 비해 더 높은 감사수임료를 청구하는 것을 발표
하였다.즉,감사수임료는 회계법인이 다수 점유하고 있는 산업내의
피감사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시 그 회계법인에 속한 감사인은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요구 할
것이다.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 할 수 있다.

가설5:감사수임료는 회계법인의 산업별 전문화가 높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에서는 선행된 연구들의 확장하여 피감사기업의 특성에 관한
자료를 이용한 수요적 관점과 회계산업의 사업보고서를 통한 회계법
인의 특성을 이용하여 공급적 관점에서 감사 수임료와의 영향을 분석
하였다.종속변수로는 감사수임료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으로 설정하
였고 감사수임료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적 관점에서의 재무 및 시장변
수와 연도별 더미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였다.회계법인의 특성인 국제



적 대형회계법인과의 제휴관계,회계법인의 재무자본 및 지급능력,소
유구조 및 직원의 구성,회계법인의 산업별 전문화는 독립변수로 하
여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lllnnnAAAUUUDDDIIITTT === αααα000+++ αααα111***lllnnnTTTAAA +++ αααα222***SSSQQQEEEMMMPPPLLLSSS+++ αααα333***DDDAAA +++ αααα444***LLLIIIQQQ +++ αααα555***IIINNNRRREEECCC
+++ αααα666***RRROOOAAA +++ αααα777***IIINNNSSSTTTIIITTT___PPPCCCTTT +++ αααα888***LLLOOOSSSSSS+++　　　 αααα９９９***GGGRRR___SSSAAALLLEEESSS
+++ αααα111000***VVVOOOLLLIIITTTIIILLLIIITTTYYY +++ αααα111111***BBBMMM +++ αααα111222***XXXDDDOOOPPPSSS+++ αααα111333***RRREEETTTUUURRRNNN
+++ αααα111444***OOOPPPIIILLLIIIOOONNN +++αααα111555***NNNEEEWWWAAAUUUDDD +++αααα111666***NNNEEEWWWAAAUUUDDD___111
+++ ββββ111***SSSQQQEEEMMMPPP+++ ββββ222***BBBIIIGGG555+++ ββββ333***EEEQQQDDDEEEBBBTTT +++ ββββ444***QQQUUUIIICCCKKK
+++ ββββ555***PPPAAARRRTTT___PPPRRROOOFFF+++ ββββ666***OOOTTTHHHEEERRR___EEEMMMPPP+++ ββββ777***MMMSSS
+++ γγγγ111***YYYEEEAAARRR000000+++　　　 γγγγ222***YYYEEEAAARRR000111+++ γγγγ333***YYYEEEAAARRR000222+++ γγγγ444***YYYEEEAAARRR000333+++ εεεε        

종종종속속속변변변수수수:::감감감사사사수수수임임임료료료
lnAUDIT =감사수임료의 자연로그 값
통통통제제제변변변수수수:::피피피감감감사사사대대대상상상기기기업업업
lnTA =총자산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
SQEMPLS=총 종업원 수에 제곱근을 취한 값
DA =부채비율(부채/총자산)
LIQ=당좌비율
INRVEC=(재고자산+매출채권)/총자산
ROA =영업이익/총자산
INSTIT_PCT =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유비율
LOSS=당기 손실발생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GR_SALES =매출액 성장율
VOLATILITY =시장모형으로부터의 잔차의 분산



BM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액 비율
XDOPS=특별손익항목 존재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RETURN =주식수익률
OPINION =비적정감사의견에 대한 더미변수
NEWAUD,NEWAUD_1=당기 및 전기에 감사인교체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독독독립립립변변변수수수:::회회회계계계법법법인인인
SQEMP=회계법인 총 직원수에 제곱근을 취한 값
BIG5=국제적 대형회계법인과의 제휴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EQDEBT =자기자본/타인자본
QUICK =당좌비율
PART_PROF=사원수/총 공인회계사수
OTHER_EMP=비공인회계사 직원수/총직원수
MS=산업별로 계산된 총 감사수임료 중 각 회계법인이 획득한 감사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
통통통제제제변변변수수수:::연연연도도도별별별 더더더미미미변변변수수수
YEAR00=2000년 회계연도에 속하면 1,아니면 0
YEAR01=2001년 회계연도에 속하면 1,아니면 0
YEAR02=2002년 회계연도에 속하면 1,아니면 0
YEAR03=2003년 회계연도에 속하면 1,아니면 0



제제제555장장장 실실실증증증 분분분석석석

제제제111절절절 분분분석석석대대대상상상과과과 기기기간간간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데이터 수집은 크
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첫 번째로 종속변수인 회계법인의 감
사수임료에 대한 데이터 수집,두 번째로 통제변수로 정의한 피감사
기업의 재무자료 및 주식시장자료 데이터 수집이며 세 번째는 독립변
수로 정의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다.

111...피피피감감감사사사기기기업업업의의의 데데데이이이터터터 수수수집집집
본 연구의 피감사기업의 표본으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금융
업에 속한 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기간에
해당되는 1999년,2000년,2001년,2002년 피감사기업의 수는 477개,
511개,503개,488개였다.종속변수인 감사수임료는 금융감독원 홈페

이지(www.fss.or.kr )에 수록된 해당기업의 사업보고서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하였다.통제변수인 피감사기업의 재무자료 및 주식
시장자료는 한신평 DB KIS-FAS,KIS-SMART,그리고 상장협 DB
TS-2000으로부터 자료수집이 가능하였다.

222...회회회계계계법법법인인인의의의 데데데이이이터터터 수수수집집집
독립변수인 회계법인의 데이터는 1998년 1월 외감법의 개정으로 회



계법인이 한국공인회계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
는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로부터 자료를 추출하였다.해당기간 1999
년부터 2002년까지 회계법인의 수는 32개,34개,53개,63개였다.1999
년 5월에는 세동회계법인이 안진회계법인에 합병됨에 따라 1999회계
연도의 표본은 32개로 확정되었다.2000회계연도 중 산동회계법인이
청산되었으며,새빛,대일 및 성도회계법인이 신설되어 표본은 34개로
확정되었다.2001회계연도에는 21개의 회계법인이 신설되어 53개의
표본을 확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2회계연도에는 세정회계법인이
청산되고 10개의 회계법인이 신설되어 63개의 표본이 확정되었다.

제제제222절절절 실실실증증증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본 장에서는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감사기업의 기술통계
량,회계법인의 기술통계량,변수간의 상관계수의 결과를 나타내고 설
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된 결
과를 말해보고자 한다.

111...변변변수수수들들들의의의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
각 변수들에 대한 연도별 기술통계량은 표로 나타내었다.<표 5-1>
은 1999년부터 2002년의 연구기간에 피감사기업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을 나타내고 있다.종속변수인 감사수임료의 기술통계량을 먼저 살펴
보면 피감사기업의 평균 감사수임료의 경우 1999년 6,072만원이였으
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6,804만원,7,851만원,8,737만원으로 연구기
간 4년동안 연도별로 그 평균이 증가하고 있다.1999년부터 2002년까



지의 피감사기업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에 있어 감사수임료의 평균은
중위수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대규
모의 피감사기업의 감사수임료와 소규모의 피감사기업 감사수임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피감사기업의 TA(총자
산)의 경우 2000년에는 약 4%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 후
2002년까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EMPLOYEE(총직원의 수)의
경우 1999년 1475.4명에서 2000년 1615.83명으로 약 140.43명 증가하
였으나 2001년에는 1470.38명으로 199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되
었고 2002년에도 감소추세이다.DA(부채비율)은 2000년 3.2%의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 후 4.6%,13.55%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당좌비율(LIQ)과 ROA의 경우는 DA와 반대로 2000년에 미세한 감
소가 있었으나 그 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INVREC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08%증가,0.56%감소,0.85%증가를 보이며 일정한 변화
가 없이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INSTIT_PCT(기관투자자의 주식보율
비율)변수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0.91%,5.01%로 증가추세를 나
타내고 2002년까지는 0.4%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GR_SALES(매출성장율)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4.28%,7.76%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2002년에는 9.82% 증가하여 큰 폭의 변화를 나
타내고 있으며 INSTIT_PCT와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RETRUN(주식수익률)의 경우 1999년 0.38%를 나타내고 있다.2000년
-0.28%의 수치를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에는 0.62%를 나타내고 있
으며 2002년에는 0.01%를 나타내고 있어 감소와 증가의 추세를 일정
하지 않게 나타내고 있다.



변변변 수수수 평평평 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111///444분분분위위위수수수 중중중위위위수수수 333///444분분분위위위수수수
111999999999년년년 (((NNN===444777777777)))

AUDIT
TA
EMPLOYEE
DA(%)
LIQ(%)
INVREC(%)
ROA(%)
INSTIT_PCT(%)
LOSS
GR_SALES(%)
VOLATILITY
BM(%)
XDOPS
RETURN
OPINION
NEWAUD
NEWAUD_1

60.72
989207.36
1475.40
68.28
154.42
26.66
3.79
34.81
0.47
18.73
0.05

-14.16
0.47
0.38
0.16
0.39
0.31

57.47
3703771.05
4124.30
76.32
110.18
13.70
9.47
25.49
0.50
75.36
0.01

199.11
0.50
1.93
0.37
0.49
0.46

31.00
85219.59
242.00
44.92
88.23
16.92
1.41
13.40
0-3.64
0.04
0.08
0

-0.31
0
0
0

41.16
193037.34
467.00
57.97
130.35
25.04
4.46
30.60
0

7.55
0.05
0.17
0

-0.03
0
0
0

65.00
539223.47
1044.00
72.65
184.33
34.47
7.54
51.80
1.00
25.91
0.06
0.30
1.00
0.52
0

1.00
1.00

222000000000년년년 (((NNN===555111111)))
AUDIT
TA
EMPLOYEE
DA(%)
LIQ(%)
INVREC(%)
ROA(%)
INSTIT_PCT(%)
LOSS
GR_SALES(%)
VOLATILITY
BM(%)
XDOPS
RETURN
OPINION
NEWAUD
NEWAUD_1

68.04
1032797.13
1615.83
71.48
152.83
27.74
3.84
35.72
0.42
14.45
0.05

-124.62
0.32
-0.28
0.14
0.21
0.42

72.44
3811025.59
4820.39
119.34
117.62
14.60
9.91
26.90
0.49
38.78
0.01

4568.39
0.47
0.49
0.35
0.41
0.49

33.26
88009.86
251.00
43.23
83.63
17.17
1.50
12.10
0

-1.02
0.04
0.13
0

-0.57
0
0
0

44.00
198826.60
480.00
58.39
121.60
25.72
4.77
30.30
0

10.19
0.05
0.25
0

-0.37
0
0
0

70.63
535338.67
1063.00
74.99
180.39
36.86
7.91
54.30
1.00
24.03
0.06
0.43
1.00
-0.15
0
0

1.00

<<<표표표 555---111>>>피피피감감감사사사기기기업업업 변변변수수수들들들의의의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량량량(((111)))



변변변 수수수 평평평 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111///444분분분위위위수수수 중중중위위위수수수 333///444분분분위위위수수수
222000000111년년년 (((NNN===555000333)))

AUDIT
TA
EMPLOYEE
DA(%)
LIQ(%)
INVREC(%)
ROA(%)
INSTIT_PCT(%)
LOSS
GR_SALES(%)
VOLATILITY
BM(%)
XDOPS
RETURN
OPINION
NEWAUD
NEWAUD_1

78.51
975310.31
1470.38
66.88
159.25
27.18
4.00
40.73
0.40
6.69
0.05
-0.07
0.24
0.62
0.10
0.14
0.21

93.14
3368634.45
4588.05
122.14
131.62
14.14
8.99
28.44
0.49
68.31
0.13
3.22
0.43
1.87
0.30
0.35
0.41

37.63
89352.15
224.00
38.43
79.59
16.67
1.13
16.30
0

-7.33
0.03
0.10
0

-0.02
0
0
0

50.70
195405.35
427.00
55.87
122.96
25.58
4.58
36.30
0

2.93
0.04
0.20
0

0.25
0
0
0

79.96
515014.27
974.00
71.73
184.61
35.88
7.96
61.00
1.00
12.64
0.05
0.32
0

0.74
0
0
0

222000000222년년년 (((NNN===444888888)))
AUDIT
TA
EMPLOYEE
DA(%)
LIQ(%)
INVREC(%)
ROA(%)
INSTIT_PCT(%)
LOSS
GR_SALES(%)
VOLATILITY
BM(%)
XDOPS
RETURN
OPINION
NEWAUD
NEWAUD_1

87.37
968575.43
1418.13
53.33
165.94
28.03
4.95
40.33
0.41
16.51
0.06
0.27
0.19
0.01
0.09
0.17
0.16

114.96
3574947.05
4434.71
38.62
134.33
14.47
8.60
26.95
0.49

146.64
0.17
0.46
0.39
0.76
0.28
0.37
0.37

40.18
84953.25
225.50
35.38
86.61
16.95
2.26
17.70
0

-4.83
0.03
0.13
0

-0.33
0
0
0

55.37
190939.29
529.00
50.76
130.25
26.54
5.28
37.23
0

5.15
0.03
0.24
0

-0.11
0
0
0

86.45
503698.46
956.50
65.39
195.07
37.08
8.96
62.29
1.00
14.15
0.04
0.36
0

0.10
0
0
0

<<<표표표 555---111>>>피피피감감감사사사기기기업업업 변변변수수수들들들의의의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량량량(((222)))



변변변 수수수 평평평 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111///444분분분위위위수수수 중중중위위위수수수 333///444분분분위위위수수수
111999999999---222000000222년년년 (((NNN===111,,,999777999)))

AUDIT
TA
EMPLOYEE
DA(%)
LIQ(%)
INVREC(%)
ROA(%)
INSTIT_PCT(%)
LOSS
GR_SALES(%)
VOLATILITY
BM(%)
XDOPS
RETURN
OPINION
NEWAUD
NEWAUD_1

73.70
991842.92
1496.26
64.07
158.08
27.41
4.14
37.91
0.43
13.93
0.05

-35.54
0.30
0.18
0.12
0.23
0.28

87.77
3615682.73
4502.71
96.31
123.91
14.24
9.27

27.090.49
90.85
0.11

2322.38
0.46
1.45
0.33
0.42
0.45

35.00
87417.27
233.00
40.36
84.29
16.99
1.56
14.37
0

-4.57
0.03
0.11
0

-0.37
0
0
0

48.00
194947.30
456.00
55.92
125.89
25.60
4.83
33.82
0

6.24
0.04
0.21
0

-0.09
0
0
0

75.00
528577.47
994.00
70.94
185.14
36.06
8.01
57.40
1.00
18.14
0.05
0.35
1.00
0.29
0
0

1.00

<<<표표표 555---111>>>피피피감감감사사사기기기업업업 변변변수수수들들들의의의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량량량(((333)))

<표 5-3>의 (3)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연구기간 동안의 감
사수임료와 피감사기업의 통제변수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4개연도
의 해당되는 피감사기업의 수는 1,979개이며 감사수임료의 평균은
7,370만원을 나타내고 있다.총 종업원수는 평균 1,496.26명이며 TA의
경우 평균이 중위수 보다 약 5.08배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DA와
LIQ는 각각 64.07%,158.08%를 나타내고 있으며 ROA,GR_SALES,
RETURN의 경우 각각 4.14%,13.93%,0.18%를 나타내고 있다.



변변변 수수수 평평평 균균균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111///444분분분위위위수수수 중중중위위위수수수 333///444분분분위위위수수수
111999999999년년년 (((NNN===333222)))

EMP
BIG5
EQDEBT(%)
QUICK(%)
PART_PROF(%)
OTHER_EMP(%)
MS(%)

580.68
0.69
51.99
139.61
18.16
38.20
15.63

407.58
0.46
32.23
51.59
17.77
11.59
13.86

250.00
0

28.67
103.97
7.48
29.62
5.83

493.00
1.00
39.21
119.13
9.83
36.71
10.55

638.00
1.00
58.33
154.44
19.27
40.37
21.74

222000000000년년년 (((NNN===333444)))
EMP
BIG5
EQDEBT(%)
QUICK(%)
PART_PROF(%)
OTHER_EMP(%)
MS(%)

681.17
0.70
49.39
134.57
18.74
39.20
16.31

553.93
0.46
24.24
31.60
19.20
12.67
18.80

247.00
0

32.40
118.48
7.19
32.13
3.70

636.00
1.00
42.77
125.85
10.25
32.49
5.99

674.00
1.00
75.26
161.23
18.87
41.41
16.88

222000000111년년년 (((NNN===555333)))
EMP
BIG5
EQDEBT(%)
QUICK(%)
PART_PROF(%)
OTHER_EMP(%)
MS(%)

837.91
0.69
44.74
104.77
17.58
39.58
18.15

742.17
0.46
16.20
16.83
18.27
12.38
19.89

272.00
0

30.87
93.53
4.75
31.02
2.72

582.00
1.00
40.19
107.16
8.36
37.70
6.77

2061.00
1.00
51.64
108.06
20.00
40.29
29.01

222000000111년년년 (((NNN===666333)))
EMP
BIG5
EQDEBT(%)
QUICK(%)
PART_PROF(%)
OTHER_EMP(%)
MS(%)

755.59
0.66
46.44
129.31
20.39
40.24
17.76

731.19
0.47
24.44
37.67
20.34
14.20
19.35

293.00
0

33.20
108.31
9.24
31.03
3.07

493.00
1.00
42.81
129.24
9.92
33.86
11.06

638.00
1.00
48.27
137.71
26.62
50.91
18.90

111999999999---222000000111년년년 (((NNN===111888222)))
EMP
BIG5
EQDEBT(%)
QUICK(%)
PART_PROF(%)
OTHER_EMP(%)
MS(%)

715.14
0.69
48.11
126.91
18.71
39.31
16.97

631.99
0.46
24.96
38.72
18.93
12.76
18.19

250.00
0

30.87
103.97
7.14
31.03
3.70

561.00
1.00
40.73
118.48
9.92
34.34
7.72

727.00
1.00
53.62
140.01
23.81
44.74
21.74

<<<표표표 555---222>>>회회회계계계법법법인인인 변변변수수수들들들의의의 기기기술술술통통통계계계량량량



<표 5-2>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 각 연도별 회계법인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연구기간 4개연도 전체 회계법인의 변수 통계량을 나타
내고 있다.EMP(회계법인의 총 직원수)는 1999년에는 580.68명이었으
나 2001년까지 100.49명,156.74명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755.59
명으로 82.32명 감소하는 추세이다.BIG5(국제적 대형회계법인과의 제
휴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1999년에
총 피감사기업들 중 69%가 국제적 대형회계법인과 제휴를 맺고 있는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2000년에
는 70%가 국제적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한 국내의 회계법인에 의해 회
계감사를 하였고 1999년에 비하여 1%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1년 BIG5의 수치는 69%로 다시 감소하였으며 2002년에는
66%로 2001년보다 3%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EQDEBT(자기
자본/타인자본)은 1991년부터 2001년까지 2.6%,4.65% 감소가 나타났
으나 2002년에는 1.7%증가를 나타내고 있다.QUICK(당좌비율)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5.04%,29.8%로 2000년과 2001년 사이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으나 2001년 2002년 사이에 다시 24.54%의 증가를 나타내
고 있다. 연구기간동안 PART_PROF(사원수/총 공인회계사수)는
18.16%,18,74%,17.58%,20.39%으로 나타났으며 OTHER_EMP(비공
인회계사 직원수/총직원수)는 38.20%,39.20%,39.58%,40.24%으로 증
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MS(산업별로 계산된 총 감사수임료 중 각
회계법인이 획득한 감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0.68%,1.84%로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2002년에는
0.39%가 감소하였다.



연구기간 전체의 회계법인의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EMP
는 평균 715.14명으로 나타났고 Big5와 제휴한 국내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피감사기업은 평균적으로 69%나타났다.마지막
으로 EQDEBT와 QUICK는 48.11%,126.91%로,PART_PROF와
OTHER_EMP는 각각 18.71%,39.31%를 나타내고 있다.

222...변변변수수수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표본기간의 풀링 데이터에 대한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표 5-3>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lnAUDIT(감사수임
료에 자연대수를 취한 값)와 SQEMP(회계법인 총 직원수에 제곱근을
취한 값),BIG5,MS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또한 EQDEBT와 QUICK는 lnAUDIT사이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진 않으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반면,PART_PROFD
의 경우 lnAUDIT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lllnnnAAAUUUDDDIIITTT SSSQQQEEEMMMPPP BBBIIIGGG555 EEEQQQDDDEEEBBBTTT QQQUUUIIICCCKKK
PPPAAARRRTTT
___PPPRRROOOFFF

OOOTTTHHHEEERRR
___EEEMMMPPP

MMMSSS

lllnnnAAAUUUDDDIIITTT -- 0.291
(0.000)

0.278
(0.0003)

0.070
(0.002)

0.026
(0.249)

-0.313
(0.000)

-0.145
(0.000)

0.286
(0.000)

SSSQQQEEEMMMPPP 0.318
(0.000) -- 0.797

(0.000)
0.112
(0.000)

-0.013
(0.551)

-0.858
(0.000)

-0.313
(0.000)

0.692
(0.000)

BBBIIIGGG555 0.283
(0.000)

0.719
(0.000) -- -0.025

(0.274)
0.033
(0.142)

-0.795
(0.000)

-0.409
(0.000)

0.216
(0.000)

EEEQQQDDDEEEBBBTTT 0.039
(0.082)

0.119
(0.000)

-0.022
(0.330) -- 0.699

(0.000)
-0.183
(0.000)

0.097
(0.000)

0.216
(0.000)

QQQUUUIIICCCKKK 0.014
(0.545)

0.079
(0.000)

0.013
(0.559)

0.815
(0.000) -- -0.063

(0.005)
-0.038
(0.094)

0.076
(0.001)

PPPAAARRRTTT
___PPPRRROOOFFF

-0.272
(0.000)

-0.649
(0.000)

-0.741
(0.000)

0.117
(0.000)

0.107
(0.000) -- 0.461

(0.000)
-0.807
(0.000)

OOOTTTHHHEEERRR
___EEEMMMPPP

-0.189
(0.000)

-0.411
(0.000)

-0.568
(0.000)

0.078
(0.000)

0.007
(0.765)

0.723
(0.000) -- -0.289

(0.000)

MMMSSS 0.277
(0.000)

0.896
(0.000)

0.513
(0.000)

0.262
(0.000)

0.195
(0.000)

-0.497
(0.000)

-0.321
(0.000) --

(괄호는 p값임)

<<<표표표 555---333>>>변변변수수수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333...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
실증모형의 종속변수인 피감사기업의 감사수임료를 1999년 물가지수
(CPI)를 기준으로 각 회계연도의 CPI로 조정한 후 1999년부터 2002년
까지 4개 회계연도 동안의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접합시킨 풀
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4>에서 나타내고 있다.그 중 피감사기업의 변수들의 회귀분석은
통제변수로 하기 때문에 변화 없이 모두 포함하였으나 회계법인의 변
수들은 조정을 하여 Model부터 Model5까지의 모형을 설정하여 분



변변변수수수 예예예상상상부부부호호호 MMMooodddeeelll111 MMMooodddeeelll222 MMMooodddeeelll333 MMMooodddeeelll444 MMMooodddeeelll555

IIInnnttteeerrrccceeepppttt α0 ? 8.9112***
(42.21)

8.9019***
(42.30)

8.9124***
(42.19)

8.9099***
(42.95)

8.8635***
(42.00)

LLLNNNTTTAAA α1 + 0.3241***
(40.57)

0.3241***
(40.57)

0.3245***
(40.61)

0.32748***
(40.71)

0.3240***
(40.46)

SSSQQQEEEMMMPPPLLLSSS α2 + 0.0046***
(11.70)

0.0046***
(11.69)

0.0046***
(11.66)

0.0046***
(11.63)

0.0046***
(11.60)

DDDAAA α3 + 0.0003***
(3.75)

0.0003***
(3.74)

0.0003***
(3.85)

0.0003***
(3.59)

0.0003***
(3.73)

LLLIIIQQQ α4 - -0.0003***
(-4.49)

-0.0034***
(-4.50)

-0.0034***
(-4.49)

-0.0003***
(-4.49)

-0.0003***
(-4.60)

IIINNNVVVRRREEECCC α5 + 0.0013***
(2.55)

0.0013***
(2.53)

0.0013***
(2.47)

0.0013***
(2.55)

0.0013***
(2.52)

RRROOOAAA α6 - -0.0034***
(-3.97)

-0.0034***
(-3.98)

-0.0034***
(-3.97)

-0.0033***
(-3.95)

-0.0034***
(-3.99)

IIINNNSSSTTTIIITTT___PPPCCCTTT α7 + -0.0003
(-0.85)

-0.0002
(-0.83)

-0.0002
(-0.80)

-0.0003
(-0.86)

-0.0002
(-0.72)

LLLOOOSSSSSS α8 + 0.0066
(0.43)

0.0066
(0.42)

0.0063
(0.41)

0.0065
(0.41)

0.0076
(0.49)

GGGRRR___SSSAAALLLEEESSS α9 ? -0.0001
(-0.51)

-0.0000
(-0.52)

-0.0001
(-0.59)

-0.0001
(-0.49)

-0.0001
(-0.57)

VVVOOOLLLAAATTTIIILLLIIITTTYYY α10 + 0.0635
(0.81)

0.0628
(0.80)

0.0620
(0.79)

0.0703
(0.90)

0.0572
(0.73)

BBBMMM α11 - 0.0001***
(2.50)

0.0001***
(2.50)

0.0001***
(2.52)

0.0001***
(2.49)

0.0001***
(2.43)

XXXDDDOOOPPPSSS α12 + 0.0004
(0.02)

-0.0001
(-0.01)

-0.0001
(-0.05)

-0.0001
(-0.01)

-0.0017
(-0.10)

RRREEETTTUUURRRNNN α13 - -0.0044
(-0.77)

-0.0043
(-0.76)

-0.0044
(-0.77)

-0.0042
(-0.74)

-0.0040
(-0.69)

OOOPPPIIINNNIIIOOONNN α14 + -0.0189
(-0.85)

-0.0.187
(-0.84)

-0.0183
(-0.82)

-0.0198
(-0.90)

-0.0180
(-0.81)

NNNEEEWWWAAAUUUDDD α15 - -0.0103
(-0.58)

-0.0096
(-0.55)

-0.0082
(-0.46)

-0.0115
(-0.65)

-0.0084
(0.47)

NNNEEEWWWAAAUUUDDD___111 α16 - 0.0085
(0.53)

0.0088
(0.55)

0.0096
(0.61)

0.0085
(0.53)

0.0101
(0.63)

<<<표표표 555---444>>>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111)))



변변변수수수 예예예상상상부부부호호호 MMMooodddeeelll111 MMMooodddeeelll222 MMMooodddeeelll333 MMMooodddeeelll444 MMMooodddeeelll555

SSSQQQEEEMMMPPP β1 ? -0.0012
(-0.58)

-- 0.0008
(0.46)

-0.0002
(-0.12)

0.0043***
(4.42)

BBBIIIGGG555 β2 + 0.0485**
(1.75)

0.0398**
(1.72) -- 0.0589***

(2.42)
0.0151
(0.59)

EEEQQQDDDEEEBBBTTT β3 + 0.0009**
(1.77)

0.0010**
(1.86)

0.0009**
(1.78)

0.0010**
(1.93)

0.0013***
(0.59)

QQQUUUIIICCCKKK β4 + 0.0001
(0.26)

0.0001
(0.23)

0.0001
(0.35)

-0.0001
(-0.13)

0.0001
(0.10)

PPPAAARRRTTT___
PPPRRROOOFFF

β5 - -0.0015**
(-2.12)

-0.0014**
(-2.04)

-0.0019***
(-2.75) -- -0.0014*

(-1.97)
OOOTTTHHHEEERRR___
EEEMMMPPP

β6 + 0.0014**
(1.73)

0.0013**
(1.65)

0.0012*
(1.48) -- 0.0011*

(1.39)
MMMSSS β7 + 0.0031***

(3.10)
0.0026***
(5.37)

0.0025
(2.62)

0.0030
(2.95) --

YYYEEEAAARRR000000 γ1 + 0.0755***
(3.68)

0.0745***
(3.65)

0.0745***
(3.63)

0.0741***
(3.61)

0.0713***
(3.48)

YYYEEEAAARRR000111 γ2 + 0.2331***
(10.03)

0.2303***
(10.13)

0.2297***
(9.91)

0.2282***
(9.36)

0.2224***
(9.66)

YYYEEEAAARRR000222 γ3 + 0.3336***
(15.65)

0.3322***
(15.68)

0.3319***
(15.58)

0.3301***
(15.56)

0.3303***
(15.48)

FFFVVVaaallluuueee 288.54 300.17 299.64 311.92 298.38
AAAdddjjjRRR222 0.7908 0.7908 0.7906 0.7905 0.7899
()안의 숫자는 t값임.
***,**,*:각각 최소 !%,5%,10% 수준에서 유의함

(예상부호가 존재하는 경우는 양측 검정)

<<<표표표 555---444>>>회회회귀귀귀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222)))

석하였다.Model1의 경우 모든 피감사기업의 변수와 회계법인의 변
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F값은 288.54를 나타
냈고 수정 R279.08%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Model2은 회계법
인의 SQEMP변수를 제외한 모형이며 수정 R2가 79.08%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Model3은 회계법인의 BIG5변수를 제외
한 모형으로 Model 4의 경우는 회계법인의 PART_PROF와
OTHER_EMP변수를 제외한 모형이다.Model3과 Model4의 경우



수정 R2가 각각 79.06%,79.05%로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Model5의 경우 회계법인의 MS변수를 제외한 모형으로
써 수정 R2의 값이 78.99%로 설명력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표
5-4>의 대부분의 Model에서 국제적 대형회계법인과의 제휴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 BIG5의 회귀계수는 5% 미만의 유의적 양(+)값을 보
여주었다.이는 감사수임료는 국제적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관계를 맺
고 있는 회계법인이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제4장의 가설1를 지
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재무자본의 대용치로 설정한
EQDEBT의 회귀계수 또한 모든 Model에서 5% 미만의 유의적 양(+)
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감사수임료는 회계법인의 타인자본 대
비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제4장의 가
설2(a)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회계법인의 지급능력을
대용치인 QUICK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총 공인회계사의 수 중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PART_PROF의 회귀계수는 모든 최소 1% 최대 10%미만의 유의적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제4장의 감사수임료는 총 회계사수에서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가설3을 지
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총직원 중 비공인회계사 비율인
OTHER_EMP은 모든 Model에서 최소1%에서 최대5% 미만의 유의적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감사수임료는 총 직원수에서 비
공인회계사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보다 높게 책정될 것이
라는 가설4를 지지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산업별로 계산된 총 감사
수임료 중 각 회계법인이 획득한 감사보수가 차지하는 비유을 나타낸



MS의 회귀계수는 1%미만의 유의적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이
러한 수치는 제4장의 감사수임료는 회계법인의 산업별 전문화가 높을
수록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가설5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더미변수의 회귀계수의 경우를 살펴보면 1%의 미만의 아주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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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수임료에 대한 연구는 관찰이 용이한 피감사기업의 특성을 대용
치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우리나라는 1997년 구제금융체제에 돌입하면서 회계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를 한국공인회계사와 증
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회계법인의
특성이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수요적 관점 뿐만 아니라 공급적 관점에서도 감사수임료와의 관
계에 대하여 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장되어진 피감사기업과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종속변수는
피감사기업의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감사수임료를 선정하였고,피감사
기업의 특성은 통제변수,회계법인의 특성은 독립변수로 정의하였으
며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
였다.
실증모형의 종속변수인 피감사기업의 감사수임료를 1997년 물가지수
(CPI)를 기준으로 각회계연도의 CPI로 조정한 후 1999년부터 2002년
까지 4개 회계연도 동아늬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접합시킨 풀
링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국제적 대형회계법인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회계법인은 보



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대형화된 회
계법인은 그의 명성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회계법인의 재무자본과 지급능력이 높을수록 보다 높은 감사
수임료를 책정할 것이며 이는 법적 소송에 패소할 시를 대비하는 것
으로 해석된다.
셋째,총 공인회계사 중 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보다 높
은 감사수임료를 책정한다.회계법인의 업무에 참여하고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원의 수가 적을수록 손해배상의 일인당 책임액이 높아
짐에 따라 보다 높은 감사수임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총 직원에서 비공인회계사가 차지하는 수가 높을수록 보다 높
은 감사수임료를 책정한다.회계서비스산업이 다각화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비감사서비스의 영역 또한 중요한 사업부문인 바,비공인회
계사의 수가 높을수록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업무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회계법인의 산업별 전문화가 높을수록 감사수임료는 보
다 높게 책정된다.특정 피감사기업의 산업에 속한 실무적 경험이 많
다거나 혹은 대규모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실무 학습 효과로 인하여
다른 회계법인보다 차별화된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회계서비스산업은 일반적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와는 달리 감사수임
료가 책정된다.감사의견에 대한 과정의 관찰불가능성과 감사의견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상황이 복잡해지며 또한 예기치 못



한 상황으로 부실감사로 비춰질 위험이 존재하다.이로 인하여 감사
수임료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현재 우리
나라는 회계법인 설립조건의 완화와 감사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회계
서비스산업이 충분한 경쟁상태에 놓여 있으며 무엇보다도 감사수임료
에 대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본 연구는 앞서 이루어졌던
피감사기업의 특성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특성 즉 공급적 관점과 감
사수임료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였다.본 연구의 결과 피감사기업의
특성 뿐만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특성이 감사수임료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를 각 회계법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영업전략을 실증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감사시장
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감사서비스의 할인현상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또한 회귀분석을 통한 연
구결과 연도별 더미변수에 대한 추가분석을 통하여 연구기간의 경과
에 따른 감사수임료의 증감 현상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가 미비하다.
앞으로의 연구는 위의 요소를 반영해 보다 적정한 감사수임료를 평
가할 수 있는 연구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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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researchon theinfluenceofauditfirm characteristicson
auditfeeshasbeenlimitedbyaninabilitytoobserveinformation
about audit firm financial circumstances, ownership and the
mixture of services provided. Disclosure rules introduced in
responsetotheKorean financialcrisisin late1997providean
exceptionalopportunitytoobservesuchinformationandinvestigate
how specific attributes ofauditfirms affectauditprices in a
competitive market. I investigate in particular how financial
strength,concentration of ownership among professionals and
employeemixareassociatedwithauditfees.



Idocumentthat,inadditiontoapositiveBig5effect,auditfees

intheKoreanauditmarketincreasedwiththeauditfirm’sratioof

equitytodebtandincreasedwiththeconcentrationofownership

amongaccountingprofessionals.Ialsofindthatauditfeeswere

greaterforfirmsthathadmorenon-CPA employees.These

resultssupporthypothesesbasedondemandforauditservices

beingpositivelyaffectedbyfinancialandreputationcapital.

Researchonindustryspecializationhasproducedmixedresults.I

provideadditionalevidenceabouttheinfluenceofindustry

concentrationonauditfeesbydocumentingthatauditfees

increasedwiththeproportionofindustryauditfeesearnedbya

firm.



Myresultsdemonstratethatauditfeesareaffectedbyauditor

characteristicsotherthanmembershipintheBig5.Theyare

consistentwiththefundamentalargumentthatauditorsprovide

credibleevidenceoftheirindependenceandcompetencethrough

buildingupfinancialandreputationcapital.Therecentdivisionof

auditpracticesandconsultingpracticeswasintendedtoreducea

perceivedindependenceproblem whenauditorsprovidedbothaudit

andnon-auditservices.Inonesense,itmayhavereducedthe

abilityofauditfirmstoenhancetheirreputationcapitalby

bringingmoreservicesunderthefirm’sbrandname.

Myanalysisissomewhatlimitedbycoarsenessofdata,

particularlywithrespecttothevariableusedtoproxyforthemix



ofnon-auditandauditservices.However,thefactthatthis

variableisnoisywouldbiasagainstfindingstrongresults.The

resultscannotnecessarilybegeneralizedtoauditmarketsoutside

Koreabuttheydorepresentinterestingfindingsfrom acompetitive

audit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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